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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및 심사 단계에서 출원인과 심사관이 조사한 선행기술문헌은 각각

출원인 인용과 심사관 인용으로 구분되어 특허공보에 기재된다. 본 논문은 1)한국

특허의 인용자료를 최초로 이용해 출원인 인용과 심사관 인용의 영향요인을 분석

한 논문으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본 논문은 2)출원인 인용과 심사관 인용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들의 크기나 방향을 두 인용 사이에 비교한다. 심사관 인용이나 출

원인 인용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영향요인의 방향성이나 유의도 측면에서 두 인

용간에 상당히 유사함을 발견했다. 이는 출원인 인용 또는 심사관 인용이 별개의

것이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3)예비적 성격의 연구(a pilot study)

로서 인용과 영향요인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보다는 현상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둔다. 향후 과제로 좀 더 많은 연도를 대상으로(출원 cohort별로) 인용자료를 확

보한 후, 주요 변수와 관련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엄밀한 모형으로 검증하는 작업

이 필요하다.

초록

특허인용, 선행기술조사, 출원인 인용, 심사관 인용, 한국 특허인용자료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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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그동안 미국, 유럽의 특허인용 자료(patent citations data)를 이용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한국특허에는 인용자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이용한연구가불가능하였다. 본논문은최근에들어한국특허문헌도서지사항

에 인용문헌을 기재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에서 출발하였다. 연구개발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특허문헌은 기술적 내용뿐 아니라 기술협력관계, 지식의 확산

등 혁신의 중요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 중에서 특허인용(patent

citations)은 지식의 전달(knowledge transmission)과정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왔다. 발명이피인용기술에기초하는것으로생각하여인용-피인용

관계를기업간, 산업간, 연구소또는대학-기업간연계를나타내는것으로보는

것이다.

특허자료를이용한분석에서직관과의미있는결과를얻기위해서는통계적,

경제적 지식 외에도 특허에 대한 일정한 지식이 요구된다. 특히, 인용분석과 관

련하여서는인용자료의기초가되는선행기술조사(prior art search)와선행기술

문헌 공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동안 특허인용 자료를 이용한 연

구에서는 피인용특허들이 이를 인용하는 특허기술에 모두 사용되었으며, 발명

자에 의해 발견된 것이라는 전제를 기초로 하였다(Alcacer et al., 2009). 그러

나, 실상은 많은 인용들이 특허 심사관(patent examiner)이나 전문 검색인력

(professional searchers)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용 데이터가 지

식의흐름이나피인용특허의중요성등을정확히측정하지못할수도있다.

특허인용(patent citations)은 특허출원 및 심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선행기

술조사의 결과물이다. 출원인 또는 발명자는 아이디어의 특허화 또는 연구개발

의중복방지를위해기존의기술문헌들을검색하게된다. 특허심사관은심사과

정에서특허를받을수있는권리인지를판단하기위해관련기술문헌들을검색

하게 된다.1) 출원인(및 변리사), 심사관,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더 나아가 국

1) 출원인 또는 발명자가 직접 기술문헌을 검색하기도 하지만,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또는 변리사(patent

attorney)의 도움으로 선행기술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심사관도 직접 선행기술 검색을 하지만, 심사업

무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맡기기도 하며, 실제로 많은 부분이 전문기관에 의

해 수행되고 있다(추기능,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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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기관에이르기까지특허출원과관련된다양한행위자들에의한선행기술

조사 결과는 출원인이 조사한 선행기술문헌과 심사관의 조사문헌으로 대별할

수있다. 출원인이제출한선행기술자료는최종적으로심사관의판단을거쳐심

사관의 조사결과와 함께 출처와 공개일자 등이 특허문헌상에 인용참증(cited

references) 또는 선행기술조사문헌으로 기재된다(추기능, 2010). 그러므로, 특

허인용자료 축적의 배경이 되고 있는 선행기술문헌조사 및 공개제도에 대한 이

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출원인 인용과 심사관 인용을 구별하고 양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필요도 있다. 본 논문은 출원인 인용과 심사관 인용의

차이를 결정요인들의 방향성이나 유의도 측면에서의 차이로 가늠해 보고자 한

다.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 특허

인용을낳게되는선행기술조사에대해살펴본다. 제Ⅲ장에서출원인인용과발

명자 인용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다. 제Ⅳ장에서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모형을 제시한다. 제Ⅴ장에서는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하

며제Ⅵ장에서글을맺는다.

Ⅱ. 출원인 및 심사관의 선행기술조사2)와 특허인용

Michel and Bettels(2001)는 기술조사를 문헌적조사(documentary search),

특허성조사(patentability search), 권리소멸조사(clearance/freedom-of-use

type search), 침해조사(infringement search), 무효화조사(cancellation search)

등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이중 특허출원인(및 대리인)이 연구개발단

계나 특허출원과정에서, 또는 심사관이 심사단계에서 행하는 문헌적조사나 특

허성조사가 특허의 선행기술조사에 해당된다(추기능, 2010). 특허성조사는 특

정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즉,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

에초점을둔선행기술조사로써심사관차원에서주로이루어지는데반해, 문헌

적 조사는 출원발명과 관련된 기술분야를 조망하는 데 필요한 기술들을 검색하

212

2) 선행기술조사 및 선행기술문헌 공개에 대해서는 추기능(2010)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다만, 추기능

(2010)은 배경기술의 기재가 의무화된 2011. 5. 24에 일부 개정된 특허법의 내용은 담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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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것으로주로출원인차원에서이루어진다고할수있다.

기술조사를 통해 검색된 선행기술(prior art)은 출원인에게 이미 알려진 기술

로써 개별 청구항 또는 전체 특허를 거절 또는 제한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출원

발명이 이와 다르거나 진보한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출원발명의 특허성을 주장

하는 뒷받침이 될 수 있다(Alcacer et al., 2009). 즉, 인용문헌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허로 등록되었다는 것은 기술내용이 피인용문헌(cited reference)에

비해진보성, 신규성이있음을공식화하는것이다.

출원인, 출원인의 대리인, 전문조사기관, 심사관, 외국 특허청 심사관 등 여

러행위자들이관여하여선행기술조사가이루어지지만크게는출원인과심사관

에 의한 조사로 대별할 수 있다.3) 출원인은 연구개발단계에서 중복투자를 방지

하기위해또는완성된발명의출원단계에서권리보호를확실히하기위해선행

기술조사를하게된다. 선행기술과의비교를통해특허성여부를판단하는근거

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발명의 출원을 방지하고, 조사결과를 활

용하여 양질의 기술명세서를 작성함으로써 특허권 획득의 가능성을 높이게 된

다. Atal and Talia(2010)에 따르면 출원인(발명자)의 선행기술검색의 강도는

R&D 비용, 예상되는심사관의검색노력, 특허료에따라증가하고, 출원인(발명

자)은 그들의 검색기술을 특허청의 검색기술에 동조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나

타났다. 한편, 자체 선행기술조사를 하더라도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우선심사

신청시에는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4) 출원인은 우선심사를 신청하기위해 선

행기술조사를전문적으로수행하는전문기관에의뢰하여선행기술조사를할수

있다.5)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 등 특허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3)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은 최초출원으로부터 12개월 내에 미리 지정된 다른

PCT 가입국에 출원을 소급하여 허용하고 있으며, 최초 출원을 받은 국가의 특허청은 최초 출원시에 지정

된 모든 국가의 특허청에 선행기술 검색의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PCT출원의 경우 외국 특허청 심사관에

의한 인용도 출원인 인용으로 간주된다(Alcacer et al., 2009).

4) 특허법 제61조 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처리가 필요한 우선심사 신청시에는 자체 선행기술

조사 결과(직접 선행기술을 조사한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5) 특허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이 선행기술조사등의 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은 한국특허정보원,

(주)윕스, 아이피솔루션주식회사 등 3개이다. 선행기술조사의 정확성이나 만족도에 따라 품질평가를 하고,

그 결과는 다음 해에 전문기관의 조사물량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추기능,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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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기 위해 선행기술을 검색한다. 심사관에 의한 특허성조사는 특허권 부여

여부와직접관련된선행기술에한정되며, 모든기술을철저히조사하지는않는

다. 청구항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인용기술까지도 검색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럽특허청(EPO)의 심사정신은 출원특허와 기술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최소한’의 인용문헌으로 포괄하는 것을 훌륭한 조사보고서로 본다

(Michel and Bettels, 2001).

특허청의 심사지침서(특허청, 2009)도 심사관의 선행기술조사는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청구항으로 기재된 발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밝히고

있다. 지침서에 따르면, 발명의 파악은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파

악하되, 청구항의기재만으로는발명의파악이곤란한경우에발명의상세한설

명 및 도면을 고려하여 파악할 수 있다. 심사관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서 종래

기술로 인용된 문헌이 있는 경우 그 문헌이 발명의 출발점으로 인용된 것인지,

기술의현황을나타내는것인지, 발명이해결하고자하는과제의다른해결방법

인지, 또는 발명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기재된 것인지 등을 분석하고 필요

하다면인용문헌을참조해야한다(특허청, 2009).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문조사기관에 선행기술에 대한 자료조

사를 의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특허법 제58조를 근거로 특허청도 전문기관

의 선행기술조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은 심사과정

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으로 심사관의 과

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심사처리기간을 단축시켜 심사의 질적 수준 제고와

출원인의이익을보호하는데그목적이있다6)(특허청, 2009). 선행기술조사전

문기관은조사결과를선행기술조사보고서의형태로심사관에게서면또는전자

문서로 보고하거나 심사관을 직접 방문하여 발명의 내용과 조사결과를 설명하

는방식으로보고할수있다(특허청고시제2009-19호제13조).

214

6) 선행기술조사 외부용역사업은 1990년 개정 특허법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준비기간을 거쳐 1992년부

터 시작되었다. 선행기술조사용역은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되어 2007년에는 전체 특허·실용신안 심사물량

의 50% 수준에 이르렀다(특허청, 2007). 선행기술조사업무가 심사업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러한 외부용역과 별도로 2004년 3월부터는 6급 또는 7급의 특허청 내부 직원을 선행기술조사업무에 투입

하고 있다. Sampat(2010)에 따르면 특허 심사관의 입장에서 특허출원에 대비되는 발명(인용발명)을 적절하

게 식별하기에는 자원이 부족하고, 그 결과 가치가 낮은 특허(low-quality patents)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추기능 - 출원인 인용 대 심사관 인용 215

심사관은공개된국내외기술문헌과대비하여출원된발명의신규성, 진보성

을판단하게되는데, 심사관이세계각국의선행기술문헌을전부조사하기는어

렵기 때문에 기술선진국에서는 특허출원인에게 발명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선

행기술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출원인에게 발명의 특

허성(patentability)과관련하여알고있는선행기술자료를특허출원시에제출해

야하는 의무(duty of candor; duty to disclose)를 부과하고 있다.7) 선행기술자

료의출처, 공개일자등은심사관의검색결과와함께특허공보의인용참증(cited

reference)에 기재된다. 2001년부터는 미국 등록특허공보에 심사관이 인용한

선행기술문헌(prior art references)마다 별표를 표기하도록 함으로써출원인 인

용과의구별이가능해졌다. 그런데, 출원인이제출한정보공개서(IDS)에기재되

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인용발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8) 선행기술자료를

제출해야 하기는 하지만, 선행기술검색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다

만, 선행기술 검색을 충실히 하면 특허성을 인정받기 쉬울 것이고, 강한 특허가

될가능성도높아진다(Alcacer et al., 2009). Sampat(2010)은특정산업이나중

요 특허의 경우 선행기술 검색을 많이 하는 현상(self-sorting 현상)을 발견했는

데, 이는 산업이나 발명의 중요성 등 특허보호를 획득하는 전략적 이유가 선행

기술검색의동기로작동함을의미한다.

일본에서는 시행규칙에서 장려되던 인용문헌의 기재를 2002년부터 의무화

하여 특허출원시 출원발명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문헌(공지발명)의 명칭, 소재

등을발명의상세한설명에기재하도록하고있다(최우순, 2006; 윤선희, 2009;

신지연, 2011). 유럽에서는 EPC(European Patent Convention) 제78조 3항에

서 유럽특허출원은 시행규칙에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규

칙에서출원인이알고있고해당발명의이해와조사보고서의작성및심사에유

용하다고 생각된 배경기술을 표시하여야 하며, 배경기술에 관한 문헌을 인용함

7) 미국에서 선행기술 검색은 1836년 특허법이 통과된 이래로 정착된 실무관행이지만 특허공보에 선행기술

문헌이 기재되기 시작한 것은 1947년 2월 4일자 특허부터이다(Alcacer et al., 2009).

8) http://en.wikipedia.org/wiki/Information_disclosure_statement, 인용발명이란 신규성, 진보성 판단시

출원특허와 대비되는 발명을 말한다(특허청, 2007). 특허성(patentability)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선행기술

(prior art)과 대비시켜 보아야 한다. 발명자(출원인)는 알고 있는 어떠한 선행기술도 공개할 의무가 있지

만, 검색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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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람직하다고하여권장하고있다(최우순, 2006).

우리나라에서는최근까지법령으로는선행기술문헌의기재가의무화되어있

지 않았고, 심사지침서에만“발명의 배경이 되는 종래기술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문헌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문헌명도 함께

기재하여야한다.”고명시되어있었다(최우순, 2006; 특허청, 2009). 이에따라

최근까지 출원된 특허들을 보면, 종래기술 또는 배경기술을 적으면서 선행기술

문헌의 내용을 언급하는 정도에서 그쳤고, 선행기술문헌의 명칭, 출처, 발간일

등을구체적으로적는경우는거의없었다.

좀더최근인 2009년에와서야지식경제부령(제75호)인특허법시행규칙별

지제15호서식에선행기술문헌의기재가명시되었다.9) 개정된별지제15호서식

의 기재요령에 따르면, ‘선행기술문헌’란에는 특허를 받으려는 자가 알고 있는

배경기술의 문헌 정보를 가급적 적고, 배경기술의 문헌 정보는‘특허문헌’과

‘비특허문헌’란으로 구분하여 적되 그 문헌의 명칭, 발간일, 배경기술이 적혀

있는 페이지 등의 정보를 가급적 WIPO 표준 ST.14의 규정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는다. 그런데, 2009. 6. 30 개정, 7. 1 시행된 시행규칙 부칙 제1조에서 별지

제15호서식은2010년 1월 1일부터시행하는것으로유예기간을둠에따라, 선행

기술문헌 기재가 적용된 것은 아직 2년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개정특허법

(2011. 5. 24. 일부개정, 2011. 7. 1. 시행) 제42조 3항 2호에서“그발명의배경

이 되는 기술을 기재할 것”이라고 명시하여 배경기술의 기재 의무를 법률로 격

상시키고있다10)(신지연, 2011).

미국의 경우 출원인이 제출한 선행기술자료는 심사관의 검색결과와 함께 인

용참증(cited references) 항목으로 기재되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인용거

절을하는경우에통지만해왔다. 그러나, 2006년 12월에등록된일부특허부터

그이후로는특허문헌의선행기술조사문헌란에인용문헌들이기재되고있으며,

심사관인용인지여부도표시되고있다.

9)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2009 6. 30. 개정, 7. 1. 시행) 개정 이전에는 명세서상에 배경기술을 기술

(describe)하기만 하면 되었다.

10) 구특허법(2011. 5. 24. 개정전) 제42조 제2항은 명세서에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기재하는 것만 규정하면

서, 명세서상에 기재해야 할 사항 및 기재요령은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별지 제15호서식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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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심사관은출원인또는전문기관의선행기술조사결과에구속되지않

는다. 특허출원서 또는 선행기술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헌이라고 해서

심사관이반드시인용문헌으로인정해야하는것은아니다. 따라서, 특허출원서

나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인용문헌이 등록특허공보상의 선행기술조사문헌 - 미

국의 경우 인용참증(cited references) - 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고, 특허기술

내용을 심사한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특허출원서나 조사보고서에는 명시되어

있지않던문헌이출원인인용으로추가되기도한다.11) 결국, 인용특허여부더

나아가 출원인 인용인지 심사관 인용인지 여부까지도 최종적으로는 심사관에

의해서결정된다고할수있다.

Ⅲ. 출원인 및 심사관 인용관련 선행연구

특허문헌(patent document)에 기록된 발명자, 연차료(renewal fee), 특허심

사과정상의 이의신청, 무효소송, 인용(citation) 등의 세부정보에 새로운 시각으

로접근하는연구자들이늘고있다. 특히, 특허인용(patent citation)은일찍부터

연구자들에게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기술혁신의 가치, 지식의 파급효과, 대학

과산업간연계(university-industry linkage) 등을규명하는연구들에활발히이

용되어 왔고(Jaffe and Trajtenberg, 2002), 이러한 분야의 연구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추기능, 박규호, 2010; Hsu, Po-Hsuan, 2009; Reitzig, 2003).

특허인용 분석은 지식확산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동안의연구들은특허인용모두가출원인에의해인용된것으로보고, 피인용

특허가 학술문헌의 인용처럼 당연히 인용특허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전제하

11) 선행기술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보고서상에 인용문헌과 출원된 발명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

가하는 기호가 표시된다. 유럽특허의 경우에는 조사보고서가 있는 경우 특허공보 뒤에 조사보고서가 첨

부되어 있으며, ‘명세서에 인용된 문헌(references cited in the description)’을 추가적으로 기재하고 있

다. 다만, 이는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며 공식적인 특허문헌에 포함되지는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사

보고서상에 사용되는 인용문헌의 관련도 코드는 X(해당문헌 하나만으로 신규성, 진보성 결여로 판단),

Y(해당문헌이 하나 이상의 다른 문헌과 결합하여 신규성, 진보성 결여로 판단), A(배경기술문헌) 등이다

(추기능,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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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최근연구를보면, 특허인용중심사관인용이차지하는비중이상당히높

게나타나고있다. Alcacer and Gittelman(2006)이 2001년에서2003년사이의

미국 특허 442,839건과 이들 특허가 인용한 5,434,483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1개특허내에서인용의3분의2가심사관이인용한것이었으

며, 심사관 인용이 전체 인용-피인용 쌍(dyad)의 4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심사관 인용이 없는 경우는 8%에 불과했다. Jaffe et al.(2000)에 따르면

전체 특허 인용수는 지식흐름의 척도로 사용될 경우에 잡음이 많이 들어가서,

지식흐름 관계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다. Alcacer and Gittelman

(2006)도심사관인용과출원인인용을구분하지않는전체인용수를이용할경

우지식흐름에관하여편의(bias)를야기하거나유의도가부풀려질수있음을지

적하고있다.

특허인용 정보에 존재하는 잡음의 대부분이 심사관 인용에서 나온 것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발명자 인용(citation by inventor)과 심사관 인용(citation

by examiner)을 구분하는 연구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Thompson, 2006;

Criscuolo and Verspagen, 2008; Hegde and Sampat, 2008; Alcacer et al.,

2009; Yamada, 2010; Azagra-Caro et al., 2011).

Azagra-Caro et al.(2011)은 출원인 인용이 발명의 기초가 된 과학기반

(science-base)을나타내지만, 심사관인용이이를흐리게만든다고보았다. 즉,

인용자료에심사관인용이섞임에따라출원인인용에서나타날수있는기술간

인용의차이가잘드러나지않는다는것이다. 이러한이유로연구자들중에서는

기술흐름의 척도로 심사관 인용보다는 출원인 인용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출원인은 기존 기술중 어떤 것이 해당 특허에 의미 있는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 심사관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심사관 인용과 출원인

인용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Tan and Peter, 2010). 실제로 심사관들은 출원

인(발명자)이모르고있었거나무관하다고생각한기술들을인용에추가하는경

우가 많다. Tan and Peter(2010)는 범주화(categorization)와 분류

(classification)가 신기술과 기존 기술사이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치

면서 출원인과 심사관 사이의 접점(interface)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어떤 발명

은심사관의전문영역밖의기술영역에존재하는가하면, 어떤발명은심사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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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기술검색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분류체계(classification system)의 변동이

심한 기술영역에 위치하기도 한다. 심사관이 이러한 심사환경 속에 있게 되면,

애매모호함으로인해심사관인용의수가많아질수밖에없는것이다.

출원인 인용과 심사관 인용을 분리했을 때, 양자간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

고있는데, Thompson(2006)은지식파급효과(knowledge spillovers)의지역화

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미국 특허자료를 이용한 연구에서

출원인이 심사관보다 국내특허 인용을 더 많이 포함시키는 것을 발견했다.

Thompson(2006)에서 국가내 지식파급효과의 지역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

하지만 국가간 경계는 여전히 지식파급의 장벽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국경이 국가간 지식 흐름에 상당한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하

게 Criscuolo and Verspagen(2008)도 출원인 인용이 더 지역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보였다.

Azagra-Caro et al.(2011)은 심사관 인용이 지역의 기술경제적 구조

(technoeconomic structure of the territory)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이들에 따

르면지역에선도산업이나특허출원이활발한산업이없는경우심사관인용이

적어 활용하기 곤란하지만, 특허출원이 활발하거나 선도산업 부문에서 산업전

문화의 정도가 강한 지역에서는 심사관 인용이 지식기반을 잘 대리할 수 있다.

국가단위 또는 국가간에 주목하는 연구들과 달리, Azagra-Caro et al.(2009)은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 Azagra-

Caro et al.(2009)은 스페인의 발렌시아 지역(Valencian Community)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심사관 인용을 흡수능력이 낮은 지역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혁

신에있어서지식흐름이갖는중요성을과대평가할수있음을보였다.

한편, Alcacer et al.(2009)은심사관인용수또는심사관인용의비중이어떤

변수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심사관, 기술, 출원인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Alcacer et al.(2009)에서는심사관인용비중을결정짓는요인으로

기업변수들의역할이컸다.

Hegde and Sampat(2008)는심사관인용이출원인인용보다특허가치에더

관련이 있음을 보였다. 일본 특허자료를 이용한 Yamada(2010)의 연구에서도

심사관 인용이 특허유지확률(the probability of patent renewals)과 유의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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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있음을보임으로써심사관인용이혁신의질적척도로서중요함을보였다.

Ⅳ. 자료 및 분석모형

1. 자료 및 기술통계량

1) 자료

2006년 12월에등록된한국특허중에도인용문헌이기재된것들이있으나,

본격적으로 특허공보의 선행기술조사문헌란에 인용문헌이 기재되는 시점은 등

록기준으로2007년부터이다. 본연구에서분석대상으로삼는특허는2008년에

등록된 특허이다.12) 2008년 등록특허 전체를 대상으로 매번 특허 상세정보에

서 각 특허의 선행기술조사문헌을 확인하여 엑셀 프로그램에 입력한 뒤 이를

SAS 프로그램을이용해정리하였으며, 회귀분석에는통계패키지인 STATA를이

용하였다. 출원인, 국제특허분류(IPC)코드 등 선행기술조사문헌 이외의 자료는

KIPRIS(www.kipris.or.kr)에서다운로드받아정리하였다.

2008년등록특허중2006년과 2007년에출원된특허가각각약35%, 34%

이며, 출원한 해에 바로 등록된 특허는 약 5%이다. 즉, 등록특허의 3/4에 이르

는특허가 출원된지 1∼2년밖에안된특허이다. 2008년 등록된 특허들이평균

적으로인용하고있는특허수는약3.3개이며, 심사관인용의비중은약24.7%

이다.13) Alcacer et al.(2009)의연구에서미국특허의평균심사관인용비중이

63%였던 것에 비하면 심사관 인용의 비중이 상당히 낮은 편이다. 한국특허의

평균 인용수는 선행기술조사문헌 제출을 의무로 하고 있는 미국과는 크게 차이

가 나지만, 선행기술조사문헌의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닌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12) 2008년에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는 83,390건, 실용신안이 4,964건이다. 여러 변수들을 통합하는 자료

처리과정에서 일부 특허는 누락되고, 최종적으로 약 7만건의 특허가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실용신안도

제외하였다.

13) 전체 평균값은 개별 특허의 인용수 및 개별 특허의 심사관 인용비중을 평균한 것이다. 각 특허의 심사관

인용의 비중은 각 특허문헌 총인용수 대비 *표시가 된 심사관 인용의 수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했다.



추기능 - 출원인 인용 대 심사관 인용 221

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Michel and Bettels, 2001). 우리나라에 출원된

외국인 특허의 경우 대부분 PCT출원으로 우리나라가 최초 출원국이 아니라 지

정국인 경우가 많다(추기능, 2010). 반면, 미국 특허청에 출원되는 특허의 경우

미국에최초출원하면서, 다른나라를지정국으로하는경우가많다. 따라서, 최

초 출원이 우리나라 특허청으로의 출원이 아니라 PCT출원인 경우가 많다는 점

에서 심사관 인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올 여지가 있지만, 외국인 출원

의 비중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점을 감안하면 양국에서 PCT출원으로

인한심사관인용의과소평가정도는비슷할것으로생각된다(추기능, 2010).

2) 기술통계량

<표 1>은 회귀분석에서 사용되는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요약통계량이다.

본 논문은 최종적으로 표본 내에 총 70,112건의 특허를 포함하고 있다. 종속변

수로사용된특허인용수를보면, 출원인이인용한특허수는평균2.77개(표준편

차 1.93)이며, 가장 많게는 25개까지 인용하고 있다. 심사관이 인용한 특허수는

출원인 인용보다 적어서 평균 0.68개(표준편차 0.99)꼴이며, 가장 많은 심사관

인용횟수는 10회이다. <그림 1>과 <그림 2>는 출원인 인용과 심사관 인용의 분

포를상대돗수로나타낸것이다. 최빈값(mode)은출원인인용의경우3회이고<

그림 1>, 심사관인용에서는0회<그림 2>이며, 심사관인용이없는특허의비중

이 거의 60%에 이른다<그림 2>. 이러한 수치를 미국 특허의 경우와 비교해 보

면 우리나라의 경우 심사관 인용의 비중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Alcacer et

al.(2009)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인용특허

442.839건-피인용특허5,434,483건의쌍에서, 심사관인용이전체인용-피인

용 쌍(dyad)의 40%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심사관 인용이 없는 경우는

8%에불과했다.

<그림 3>은 출원인 인용수를 x축, 심사관인용수를 y축에표시하고, 두가지

유형의인용수조합의빈도수를원의크기로표시한산점도이다. 이산점도에서

알수있듯이출원인인용수와심사관인용수의상관계수는음으로나타난다<표

3 참조>. <그림 4>는 출원연도를 기준으로(출원 cohort별로) 출원인 인용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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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인용수 평균값의 연도별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심사관 인용수의 경우

추세적인변화가없으나, 출원인인용의경우소폭이나마증가하는추세를보여

주고있다.

연속형 독립변수인 청구항수, 발명자수의 평균값은 각각 8.3개, 2.3명이다.

이들 2개의 변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더미변수로서 범주형 변수에 속한다. 더미

변수의 평균값이 의미하는 것은 각 더미가 나타내고 있는 범주의 비중이다. 출

원인 유형별로 보면 기업이 출원한 특허가 56.1%로 가장 많고, 개인이 출원한

특허는 20.7%를 차지하여 그 다음으로 많으며, 외국인이 출원인인 특허는

13.6%를 차지하고 있다. 대학등 교육기관, 연구기관이 출원한 특허는 각각

4.7%, 4.3%이다. 기술분야별로는전기공학(electrical engineering)분야가 40%

로 가장 많고, 기계공학(Mechanical engineering)분야가 20.4%, 화학

(Chemistry)분야가 17.6%를 차지하고 있다.14) 외국인 출원인의 국적중에서는

일본이 약 9.8%로 가장 많고, 미국이 1.5%로 그 다음이다. 특허출원 기업의 규

모별로보면, 대기업이전체출원특허의72.6%를차지하고있다. 2008년에등

록된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을 출원경험에 따라 분류해보면 과거에 출원한 경험

이 있는 기업들이 약 78.5%를 차지하고 있으며, 빈번하게 출원하는 기업들이

차지하는비중은6% 정도이다.15)

14) IPC 분류는 효율적인 기술검색이 주목적이고, 특허당국의 심사정책적 목적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산업정

책적 목적 또는 연구목적에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특허분류-산업분류일치표(IPC-SIC

concordanace)와 같이 IPC와 산업코드를 연결시키려는 노력도 있었다. Observatoire des Sciences

and des Techniques(OST), Institut National de la Propriete Industrielle(INPI), Fraunhofer

Gesellschaft-ISI 등 유럽 3개 기관은 IPC를 30대 기술분야로 범주화하였으며, 최근에는 기술 발전추세

를 반영하여 35대 기술분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묶어서 크게 5개 기술분야로 크게 나누기도 한다

(WIPO, 2008; 추기능, 2010).

15) 1991∼2005년의 기간동안에 특허를 어느 정도 출원하였느냐를 기준으로 출원경험을 무, 유, 다수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같은 기간에 출원특허의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에‘다수(most experienced)’

로 분류하였다. 1991∼2005년의 기간동안에 특허를 출원한 적이 있는 외감기업의 수는 총 4,133개이며,

출원수의 평균값은 132.4이지만 중위수는 4에 불과하여 대다수 특허출원 기업이 소수의 특허를 출원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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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회귀분석모형에 사용된 변수의 기술통계량

<그림 1> 출원인 인용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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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심사관 인용의 분포

<그림 3> 출원인 인용과 심사관 인용의 산점도

주) 원의 크기는 빈도수의 제곱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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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출원인 인용과 심사관 인용의 추세

<표 2>는 출원인 유형, 국적, 기술분야, 출원경험, 기업규모 등 각 범주별로

출원인 인용수와 심사관 인용수를 비교한 것이다. Alcacer et al.(2009)에 따르

면 화학(Chemicals)이나 제약(pharmaceuticals)과 같은 독립적 특성의 기술

(discrete technologies)에서는한개, 또는소수의특허로도강한독점적지대를

누릴 수 있으므로, 출원인들이 무효소송에도 버틸 수 있는 강한 특허를 추구하

여 선행기술조사에 많은 노력을 투입하고자 한다. 반면, 전자통신등의 기술 분

야에서는 하나의 제품에 수백 개의 특허를 출원하기도 하며, 개별 특허는 그다

지 큰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제품시장에서의 지대(rents)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

보다는 크로스 라이센싱 등 경쟁사와의 협상수단(strategic bargaining chips)으

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 개별 특허를 방어해야 할 필요성이 낮기

때문에선행기술조사에노력을덜투입하게된다. 따라서, 화학기술의인용수는

많고, 전기전자 기술의 인용수는 상대적으로 적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표

2>에서도뚜렷한것은아니지만, 출원인인용수가전기전자기술(2.53개)보다화

학기술(2.88개)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원인 국적별로는 미국 국적

인 경우에 심사관 인용수(0.51개)가 낮다. <표 3>은 종속변수 및 연속형 독립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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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호간의상관계수의크기를보여주고있다. 출원인인용수와심사관인용수

사이에는 <그림 3>에서도보았듯이음의상관관계가존재하며상관계수의크기

는-0.433으로큰편이다. 두인용사이의음의상관관계는출원인인용이심사

관의심사부담경감에어느정도기여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으로해석될여지

가있다.

<표 2> 출원인 인용수와 심사관 인용수의 비교

<표 3> 종속변수 및 연속형 독립변수간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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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석모형

Alcacer et al.(2009)는일변수분석을통해심사관인용수와특허의특성, 출

원인의 특성, 심사관의 특성들이 일정한 관계를 지님을 보고, 이들 요인들을 설

명변수로 하여 심사관 인용수를 설명하는 다중회귀모형을 통해 일변수 분석의

패턴이다른변수들을통제할때에도유효한지를검증하였다. 본연구도기본적

으로 Alcacer et al.(2009)의 방법에 따라 개별 특허수준에서 아래와 같은 모형

을추정한다. 종속변수로는심사관인용수와출원인인용수를사용하여각인용

의 결정요인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Alcacer et al.(2009)에서는

심사관인용수나심사관인용의비중을결정하는요인들을찾고자하였다. 그러

나, 본 논문은 출원인 인용과 심사관 인용의 차이를 두 인용의 결정요인들에서

나타나는 방향성이나 유의도 측면에서의 차이로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결정요

인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심사관 인용을 변수로 한 모형과 출원인 인용을 변

수로 한 모형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회귀분석은 전체 특허와 외감

기업 특허의 2가지 표본으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설명변수는 [표 1]에서 제시된

청구항수, 발명자수 등 연속형 변수와 출원인 특성, 특허특성, 기업특성을 나타

내는 더미변수를 포함하였다. 추정방법은 다음과 같은 포아송 또는 음이항모형

(Negative bionomial model)을사용하였다.16) 부록에서는 OLS추정에의한결

과를 제시하였다. OLS추정시에도 종속변수로는 출원인 인용수 및 심사관 인용

수의로그값을사용하였다.

log(출인원인용 or 심사관인용)=cont.+a(청구항수)+b(발명자수)+

c(출원인유형더미)+d(기술더미)+k(출원인국적더미)+l(기업특성)+e

a, b는스칼라, c, d, k, l는벡터, e은오차항

청구항수가많을수록특허에서주장하는권리내용이많아지므로청구항수는

16) 음이항 모형의 추정식은 포아송 모형의 추정식과 동일하다.



지식재산연구 제6권 제4호(2011년 12월)228

출원인의 인용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여러 발명자가 있는 경우에 발명자들

의 선행기술지식이 합해질 수 있으므로 발명자수는 출원인 인용수를 증가시키

는 요인이다. 기업, 대학, 개인, 외국인 등 출원인 유형에 따라 특허출원의 동기

나 전략(라이센싱이나 기술이전, 실시, 경쟁특허로부터의 방어 등)이 상이할 것

이므로 출원인 유형도 선행기술조사의 동기나 정도에서도 차이를 가져올 것이

다. 한편, 출원인 유형별로 나타나는 인용의 패턴을 심사관이 경험적으로 인지

하고있다면심사관의선행기술조사및인용수에도반영될것이다. 출원경험은

자기특허의 인용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점진적 혁신의

경우에 기존의 자기 특허에서 개선, 개량된 특허라면 자기 특허를 인용할 가능

성이 크다. 심사관도 해당 기업이 출원한 다른 특허를 우선적으로 참조하는 경

향을보일가능성이있다. 특허인용의영향요인들은그영향이출원인인용에만

국한되지는않을것이다. 출원인인용이심사에도움이되는선행기술을제출함

으로써심사의방향성을제시한다면, (반대로심사관의심사경향에출원인이맞

추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심사관의 인용에도 같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Ⅴ. 분석결과

<표 4>는전체표본을대상으로음이항회귀분석한결과이다. 출원인인용과

심사관 인용 결정요인 중 청구항수와 연구기관 더미의 회귀계수값이 반대로 나

타나고 있다. 기기·기구(instruments) 더미는 출원인 인용의 경우에 유의하고,

기계, 교육기관 더미는 심사관 인용의 경우에 각각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다. 연

도 더미들의 경우 출원인 인용과 심사관 인용에서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

는 비교가 되는 기준년도가 2000년 이전이고 심사관 인용과 출원인 인용 사이

에음의상관관계가존재하는데에기인한다. 2008년에등록된특허로써 2000

년 이전에 출원된 특허의 경우 인용수가 적을 뿐 아니라, 심사관 인용의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회귀계수의 해석은 다음과 같다. 예컨대, 출원인 인용이 종속변

수인 회귀모형에서 전기기술의 계수값은 -0.193이며,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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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해당 특허의 기술영역이 전기기술인 경우 출원인 인용수의 로그값이

기준그룹(reference group)인기타기술에비해0.193만큼낮음을의미한다. 청

구항수의계수값은0.007인데, 이는청구항수가1개증가할때에출원인인용수

의 로그값이 0.007만큼 증가함을 의미한다. <표 4>의 하단에는 출원인 인용수

와 심사관 인용수를 이용한 각 모형에서 과다산포(over-dispersion)가 있는지를

검정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두 경우 모두 과다산포에 대한 검정통계량(α)이

유의하게 0이 아니어서 평균과 분산이 같다고 가정하는 포아송 모형보다는 음

이항모형이적절함을알수있다.

<표 4> 음이항 회귀분석 결과(전체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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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는 출원인 인용 수를 종속변수로 삼을 때는 전체 표본에서 심사관 인

용이 없는 특허를 제외하고, 심사관 인용 수를 종속변수로 삼는 경우에는 전체

표본에서 출원인 인용이 없는 특허를 제외한 후 포아송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

다.음이항회귀모형이아닌포아송모형을선택한이유는심사관인용이나출원

인인용이없는특허를각각제외하게되면평균과분산이같다는포아송모형의

가정을 기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표 5>에서는 과다산포(overdis-persion)

가 문제되지 않는다. 종속변수를 출원인 인용 수와 심사관 인용 수로 달리한 경

우에 연도더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회귀계수의 부호나 유의도 등이 같은 방

향으로가고있다. 즉, <표 4>에서나타나는차이는심사관인용이나, 출원인인

용 중의 하나가 없는 특허들의 영향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에서

<표 5>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전체 표본, 출원인/심사관 인용이 없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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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관 인용이 출원인 인용과 상당히 큰 음의 상관관계를 지님을 보았다. 특허

출원 과정상으로 볼 때 출원인 인용이 먼저 있은 후 심사관 인용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감안하면, 출원인인용이심사관인용에방향성을제시하고심사관인용

이 보충성을 지니지만, 출원인 인용이 없는 경우에는 바로미터 또는 기준점이

없어서 심사관 인용이 출원인 인용과 사뭇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출원인인용이없는특허들이어떤특징들을가지는지는앞으로살펴볼

만한주제라고생각된다.

<표 6>은 외감기업 표본만으로 음이항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외감기업만

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심사관 인용이나 출원인 인용이 없는 특허를 표본에

<표 6> 음이항 회귀분석 결과(외감기업 표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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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시키게 되면 인용 결정요인의 추정계수 및 유의도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타

난다. 청구항수, 전기공학(electrical engineering), 기구·기기(instruments), 대

기업 더미, 출원경험‘다수’더미 등의 계수값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발명자수, 화학기술(chemistry) 더미의 경우에는 유의도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출원인 인용과 심사관 인용을 각각 종속변수로 사용한 두 경우 모두에서

평균과 분산이 같다는 포아송 가정은 기각되므로 음이항 모형의 사용이 적절

하다.

<표 7>은외감기업표본에서출원인인용이나심사관인용이없는특허를제

외한 경우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이 경우에도 과다산포(overdispersion)가

문제되지않아포아송모형에따랐으며, 회귀계수의부호나유의도측면에서두

회귀식이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포아송 또는 음이항

모형에 의한 결과는 부록에서 제시된 OLS 추정에 의한 결과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요약하면, 종속변수로출원인인용수를사용한경우와심사관인용수를사용

한경우에특허인용결정요인의방향성이나유의도등이다르게나타났지만, 이

러한 현상이 심사관 인용이나 출원인 인용이 없는 특허를 제외할 때는 거의 발

견되지 않는다. 즉, 심사관 인용이나 출원인 인용이 없는 특허들의 영향을 제거

하게되면, 출원인인용을사용하거나심사관인용을사용하든지에관계없이특

허인용 결정요인의 방향성이나 유의도가 유사하게 나타난다. 특허출원절차상

출원인 인용이 있은 후 심사관 인용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출원인 인

용이심사관인용에어떠한방향성을제시하지만, 출원인인용이없는경우에는

바로미터 또는 기준점이 없어서 심사관 인용이 출원인 인용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으로도생각해볼수있다. 출원인인용이없는특허들의특징이나, 심사관인

용과출원인인용간의상호영향관계등은향후다루어볼만한연구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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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특허인용(patent citations)은 선행기술문헌의 명칭, 발행일, 출처 등이 명시

적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특허출원 명세서상에 배경기술(背景技術)로 기술(記

述)만되어있는지에관계없이선행기술조사의결과물로생성된다. 출원인과심

사관에 의한 선행기술조사의 결과는 최종적으로 출원인 인용과 심사관 인용의

형태로 구분되어 특허공보에 기록된다. 본 논문은 시험적으로(as a pilot study)

출원인인용과심사관인용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찾고자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 특허인용자료를 최초로 이용하여 시도한 분석으로서 출원인

인용과심사관인용을구분하였으며, 특허인용의결정요인들이두가지서로다

른 출처로부터 나온 인용을 설명함에 있어서 방향성이나 유의도 등에서 차이가

<표 7>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외감기업 특허, 출원인/심사관 인용 없는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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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분석결과, 심사관 인용이나 출원인 인용이 없

는 특허의 영향을 제거할 경우 전체특허를 대상으로 하여, 또는 외감기업에만

한정하더라도 출원인 인용과 심사관 인용 결정요인의 방향성이나 유의도가 비

슷하게나타났다.

그동안미국, 유럽등선진국특허를대상으로한인용연구(citation analysis)

는활발했으나, 대표적기술추격국가라할수있는우리나라의특허청에등록된

특허, 즉 한국 특허를 대상으로 한 인용분석은 전무하였다. 우리나라는 최근 선

행기술조사문헌을 특허공보에 기재하기 시작했지만 국내특허에 인용문헌이 존

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연구자는 거의 없다. 본 논문은 국내특허의 인용자

료를 이용한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한국 특허의 인용자료를 소개

하고, 앞으로의연구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국내특허의인용자료를분석함

으로써 국내기업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간 기술흐름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

하는것이가능해질것으로생각된다. 미국과같이선행기술공개서(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의 제출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선행기술문

헌의기재가2009년시행규칙에서최초로명시된후드디어특허법에도선행기

술(법상으로는배경기술)의기재가명문화되어유럽과같은수준의인용자료구

축이가능해졌다.

본 논문은 특정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현상을 발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즉, 가설을세워서검증함으로써개별독립변수들과특허인용간의인과관계를

밝히기보다는 우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점은 본 논문의 한계이기도

하며, 향후과제로좀더많은연도를대상으로(출원 cohort별로) 인용자료를확

보한 후, 주요 변수와 관련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엄밀한 모형으로 검증하는 작

업이필요하다.

또한, 출원인이 특허인용을 함에 있어서 심사관 인용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

여, 이를 명세서상에 반영하는 행태를 보이는지, 아니면 이와 반대로 출원인의

인용이 심사관의 인용에 방향성을 제시하는지 여부 등의 문제는 심사관 인용이

나 출원인 인용 중 어느 하나가 또는 이 두 가지 인용을 합한 전체 인용자료가

지식흐름을잘나타내는지와관련하여검증이필요한문제이다.

본 연구는 2008년에 등록된 특허만을 대상으로 한 예비적 성격의 연구(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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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ot study)이며, 충분한 자료 기간의 확보 및 심사관의 실제 심사과정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중요 변수를 추가하는 등 진전된 연구가 필요하다. 한국은 기술

추격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국이며, 따라서, 앞으로 시도될 한국 특허 인용자

료를 이용한 분석은 후발국의 혁신과 관련하여도 의미 있는 정책적 시사점들을

제공할수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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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or arts searched by inventors, and patent examiners appear in

the front pages of issued patent documents, in which cited references by

examiners are indicated with asterisks. This paper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as a starting point for citation analysis using Korean patent

data. The paper investigates determinants of examiner citations as well

as applicant citations. The paper finds that considerable differences in

the determinants between both citations are faded away if we exclude

patents with no examiner-inserted citations in the regression of

determinants for the inventor citations, and with no applicant citations

in the regression for the examiner citations. The finding implies that

both citations are interconnected in some way rather determined

separately. This paper is a pilot study with a limited period of data.

Further studies equipped with longer-period data, and enhanced

methodologies are needed to be conclusive about the existence of

differences in the determinants of citations and to provide the

explanation for the causality between inventor/examiner citations and

their determi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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